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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0여 년간의 지방자치 제도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가 뿌

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중앙집권적 통치문화 속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분권 움직임

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나마 현재의 지방자치는 주민과 유리된 관료제 중심의 단체자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은 ‘고약한’(wicked) 현대 사회문제 해결의 처방으로 내려진 ‘거버넌스’

논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거버넌스는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동네와 같은 장소 또는 공간을 중심

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해당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또는 정부와 함께

해결해나가는 제도적 실험이 현대사회 문제해결의 중요한 해법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과제는 우리사회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

다는 가정아래, 그 이론적 근거와 제도화방향을 선진국의 지역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논의로부

터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네주민자치에 대한 규범적․이론적 근거가

일천한 우리사회에서 본 과제는 관련 개념들의 검토와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을 동원하여 한국

에 맞는 주민자치의 제도화 모형을 도출하고, 모형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목할 만한 것은 동네의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성격에 착안하여 우리사회의 주민자치를 읍

면동 하위단위에서의 ‘자율형’과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읍면동에서의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읍면동의 준자치행정계층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동네발전기획과 같은 제도 실험을 통해 주민의 역량강화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정부 차원에서 동네자치를 위한 지원기구를 신설하고, 강화된 리더십 교육과정을 개

설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동네단위 정책실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좀

더 많은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 관련 사업들과 관련하여

물리적 결과뿐만 아니라 민주적 과정을 강조하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역량의

학습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수행을 위해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가 충남도정의 개선과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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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지난 20여 년간 미약한 분권 환경 속에서 수행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만 치중하면

서 성과만큼이나 다양한 폐단을 낳았다. 지방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방향도 단체

자치 관점에서 정의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과 사무 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주민의 참여와 견제 또는 협력과 같은 풀뿌리 자치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결과적

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

들 스스로 공적인 의사결정 또는 서비스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성과를

몸소 체험하는 주민자치제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제도를 통한 지역변화와 발

전 주체로서의 경험과 보람은 주민들 스스로 ‘가까운 정부야말로 좋은 정부’임을 깨닫는 중요

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주민자

치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전통이 유래했다고 알려진 영미권 국가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관점에서는 ‘동

네’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 단위로 보고, 우리사회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유사한 논의를 '동네거버넌스'(neighborhood governance)의 맥락에서 전개해가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동네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규범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

치에 대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지향해야할 주민자치의 제도모형

및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주민자치는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집합적 역량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선․공적

가치를 생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지역사회 형성 위한 최소의 전략적 공간단위가 바로

‘동네’(neighborhood)다. 동네란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다. 동네거버넌스는 동네라는 ‘지역의 하위수준에서

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장치들(arrangements)’ 또는 ‘동네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 등으로 정

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Somverville(2013)의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관점의 동네성격의 분류,

Lowndes and Sullivan(2008) 동네거버넌스 유형(동네역량강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

관리), Kooiman(2005)의 거버넌스 유형(계층적 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 공동거버넌스) 이론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주민자치 모형으로 ‘자율형’과 ‘민관협치형’ 을 도출하였

다. 자율형 주민자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네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조직화를 강조하고, 동네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구성된 주민조직이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된다. 반면, 민관협치형은 읍면동과 같이 행정계층이 존재하는 규모

에서 지역사회 대표가 행정의 공공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동네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형성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표를 통해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된다.

3. 동네거버넌스 해외사례 소개

  주민참여의 의미를 넘어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 ‘고약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의민주제가

보여주는 민주성결핍 해결과 민주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동네거버넌스 실험을 주도

해온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제도뿐만 아

니라 다양한 동네단위 정책실험이 활성화될 때 그만큼 주민참여 기회와 효과가 증가될 수 있



다는 차원에서 영국의 동네거버넌스 정책사례를 Lowndes and Sullivan(2008)의 동네역량강

화, 동네파트너십, 동네정부, 동네관리 모형에 따라 소개하였다.

동네역량강화모형의 경우 영국정부가 취약동네 재생을 위해 시도한 ‘동네재생국가전략’의

맥락에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동네파트너

십모형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적부문(voluntary sector), 지역사회부문이 함께 모여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지역전략적파트너십’을 다루었다. 한편, 동네정부모형으로서 패리

쉬의회 또는 타운의회를 소개하고, 또 다른 동네재생국가전략 사업으로 수행된 ‘동네관리선도

사업’을 동네관리모형으로 소개하였다.

4. 한국의 동네자치 진단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볼 때,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

하는 ‘자율형’ 주민자치와 주민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로 분류된다. 자율형 주민자치 제도실험이 ‘마을만들기’라면, 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제

도 실험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4장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실험에 대한 진단

을 내리고 있다.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산물로 태어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지역사회대표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하위 규모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중앙부처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대표적 비효율적 사업이 되

어왔다.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회 시범사업의 경우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비슷하며,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 주민자치모형을 4개(협동조합형, 주민자치위원회

형, 마을기업형, 마을공동체형)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지만, 중앙의 부처별 칸막이 접근을 그

대로 수용하고 주민자치 사업으로 명명했을 뿐, 관련법 이외 뚜렷한 분류기준과 주민자치와

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이론적 배경과 사례 및 실태 분석결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동네주민자치 제도화 전략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아래 그림과 같이 주민자치를 읍면동 하위단위에서 주민의 결사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자율형’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대표와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협치형’으

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전략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1> 주민자치 기본 모형

둘째, 읍면동 준자치행정계층화를 위해 시군사무의 읍면동 이관 등 동네분권이 신속히 이루

어져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의기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

민이 동네발전기획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읍면동 동네

발전기획’ 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도 단위에 동네자치 지원기

구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과 주민자치 지원 예산 책정이나 기금 설립 등

을 관할하고, 시군에는 주민자치사업지원센터 또는 마을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래로

부터의 요구와 시민 투입에 의해 만들어진 참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동네자치도민

추진위원회’ 같은 조직화 노력을 통해 중앙에 대한 주민자치 요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

워크샵이 아닌 중장기적 전문 교육연수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복지, 보건, 치

안,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와의 공동생산을 강조하는 정책과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동네에서의 주민참여를 통해 집합적 효능감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여덟째, 주민자치 기반이 되는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평가기준에 물리적 결

과뿐만 아니라 갈등조정, 민주적․협력적 의사결정과 같은 과정적이고 학습적인 측면을 반영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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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지방자치

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 가운데 우리사회

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의 지배적 형태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장해왔던 일부 사무를 지방정부 자

치영역으로 이양하고 관선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한 전형적

관치중심의 단체자치 성격을 띠고 있다. 단체자치 시각에서 지방분권 또는 지

방정부의 자율성은 강조되어왔지만 정작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통

제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단체자치마저도 많은 권한과 기능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고, 중앙

정부의 가부장적 관점과 통제가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과 정책들

이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좌우되고 있고, ‘구유식 정치’(pork-barrel

politics)에 의한 중앙의 재정확보 결과가 단체장 업적과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타적․외생적 지방자치의 모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도 단체자치 관점에서 정의되면

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과 사무의 수직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반면, 주민참여와 통제와 같이 국가권한의 수평적 이동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

로 물러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이 확대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주도 발전 속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서비스에만 익숙해져온 주민들

의 무력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을 위해서도 최우선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제

도적 노력이다. 주민들이 참여제도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이야말로 ‘가까운 정

부’야말로 ‘좋은 정부’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좀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주민자치 뿌리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광역지자체

가 바로 충청남도다. 민선5기 들어와 충청남도는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라는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제도 실험을 모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를 위한 높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규범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서구 선진국

에서는 ‘지역사회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 개념의 테두리 안에서 논

의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모를 동네

(neighborhood)로 보고 다양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네단위 주민자치에

대한 선진국 관심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화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제 병폐를 보완하고, 추락하고 있는 정부신뢰와 정

당성을 회복하며,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려는 종합처방의 관점에 뿌

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연구는 동네거버넌스(neighborhood governance)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바라보고, 동네거버넌스의 규범적․이론적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 주민자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동네 주민

자치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지향해야할

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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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주민자치, 지역사회거버넌스, 동네거버넌스가 현대 지방자치와 관

련하여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가를 선진국의 거버넌스 철학과 연계하여 해

석해봄으로써 동네단위 주민자치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둔다

는 면에서 다분히 규범적 연구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동네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사례들을 분류․정리하고, 동네거버넌스 관점에서 충청남도가

추구해야할 중장기적 실천방향 또는 실천방침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처방적 연

구의 성격을 띤다.

본 연구의 주된 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 지역사회거

버넌스, 동네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

성하고, 국내외에서 수행된 기존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동네거버넌스 유형별

로 구분한 후 종합적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를 위한 교훈도출(lesson-drawing)

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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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우리사회 지방자치 교과서들은 ‘지방자치’(local autonomy)를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분류하고 있다.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

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

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

정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주민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 사상으로 해석된다(김수신, 2010).

단체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상위 정부의 제약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은

채 행동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해당정부 관할구역 주민복지에 독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Wolman and Goldsmith, 1990: 3), ‘지방정부가 주

어진 권한 안에서 관할구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혁신적으로 고안해내고,

실험하며, 발전시키는 능력’(Byrne, 1996)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들은

특정 행위주체인 지방정부에 부과된 속박(제약)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

유’(freedom from), 또는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는

‘적극적 자유’(freedom to)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지

방정부가 중앙정부 또는 상위정부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

니라, 지방정부가 특정 정책을 주도하여 자신의 지역에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

고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Pratchett, 2004).

소극적 자유가 되었든 적극적 자유가 되었든 단체자치관점의 초점은 사회적

권력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출처가 국가라는데 맞추어진다. 이 때 권력은 하나

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단체의 특징’(corporeal attribute)으로 개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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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1992). 지방자치는 상위계층인 국가로부터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력으

로 정의되고, 지방정부는 국가와 연계된 지방국가(local state)와 동일시된다.

지방자치는 국가가 부여해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게 된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러한 가정은 국가에 의해 지방정부 기능이 주어지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

다는 전통적 가정과 맞물린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하향적 개념화는 지방자치

를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권력의 양으로서 물상화(reification)하는 관점을 생성

한다(Lake, 1994).

지방자치에 대한 대안적 관점은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 분야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는 분리해서 거래하거나 지방정부

가 소유하는 물품(commodity)이 아니라, 지방이 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실체들과의 지속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 안에서 생성되고 표현되는 관계적

구성물로 간주한다(Brown, 1992). 권력은 ‘사회적 객체들 사이에 교환되는 단

절된 물품’ 또는 ‘주권국가로부터 위임된 권리 또는 의무’와 같이 사회적 객체

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어떻게 사회적 객체가 촉진 또는 제

약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회적 객체와 연계되는가에 의해 생성된다. 결과적으

로 지방자치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국가를 포함

한 비지역적 제도들 사이의 권력관계의 표현으로서 나타난다. 권력의 순환적

이고 관계적 관점은 국가와 지방 관계에 있어서 지배(권력의 하향식 궤도)뿐

만 아니라 저항의 전략과 전술(권력 관계의 상향적 측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치 개념을 보다 강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Brown, 1992; Lake, 1994).

정치지리학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장소 또는 규모는 고

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되는’(socially constructed) 것이라는 점

이다(Buchs, 2008). 지방 또는 지역(locality)은 단순히 주어진 경계에 의해 영

토단위가 구분되고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지역은 정적이며, 안정된 실체

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관계와 구조들이 발전되고, 변

형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는 관행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의 ‘존

재’(being)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역이 ‘되어가는 것’(becoming)에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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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필요가 있다(Paasi, 1986).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방자치는 해당지역

의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의식’(sense of place) 또는 ‘지역정체

성’(local identity)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의 의미를 갖는다(Pratchett,

2004). 즉, 지방차치는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관계

에 관한 것으로 지역 스스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

하는(empowering)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소의식과 지역정체성

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장소만들기'(place making)라고도

불리며, 지방자치의 상향적 관점을 제공한다.1)

지방은 주권국가로부터 권력과 기능을 부여받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생성된다는 상향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지리학분야의 지방자치논의는 ‘지방(역)주권’(local sovereignty) 또는

‘주민주권’(resident sovereignty)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김순은, 2012). 이렇

듯 국가권력으로부터 출발하는 하향적 관점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매개로 다

양한 주체들이 정체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해나가면서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역

들과의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주민자치’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는 정체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해나가는 출발점이자 중요한 주체

를 지방정부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 간주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

민자치는 ‘특정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의 이해당

사자들과 함께 지역문제해결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

산행위에 참여하면서 지역정체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는 달리 지방자치를 정부계층에 따른 하향적 관점이

아닌 상향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제도를 ‘게임의 규칙’이라고 한

다면, 주민자치를 위한 게임의 규칙은 지금까지 우리사회 지방자치를 지배해

왔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의 하향적 관점이 아니라

1) 장소만들기에서 ‘장소’란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Agnew, 1987). 첫째, 공간의 물리적 지점을 의미하는 위치

(location), 둘째, 사회적 관계들이 형성되는 장(setting)이자 경우(instances)로서의 현장(locale), 셋째, 위치와 현장의 감

성적외연(connotations)인 장소의식(sense of place)이다. 사회적 활동으로서 정치는 이러한 장소의 차원들을 생성하고

재생성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다(Brow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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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적 관점에서 고려되고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또한 단체자치와는 달리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지역성을 매개로 한 공적

공간의 형성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형성

을 시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거버넌스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2) 한국사회에서의 주민자치의 의의

우리사회의 맥락에서 주민자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주민들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주민들이 참여제도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곧 ‘가까

운 정부’야말로 ‘좋은 정부’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서비스에만 익숙했던 시민들이 지역사회 참여

를 통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은 좀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가까이

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변화가 용이해짐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제대

로 된 주민자치 경험이야말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최선의 전

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덕성을 갖춘 시민의 양성에 기여한

다.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의미한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위한 처방이다. 우리사회도 ‘보이는 손’인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보이지 않은 손’인 시장문화의 확산 속에서 공공문제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만 집착하는 이기주의적 개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당간 경쟁을 통한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

제만으로는 민주주의로부터 기대했던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

는 결론에서 도출된 의제가 바로 참여민주주의다.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제의 '

민주성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민주성 결핍은

시민과 정부제도 사이의 단절(disconnection)을 기술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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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제가 정당성과 책임성 기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Warren, 2009). 작은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참여는 사회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집합체로서

의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성찰하며 실천하는 ‘시민덕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

는 중요한 훈련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주민자치는 압축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일탈 및 병리현상에 대

한 처방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규모 10위, 무역규모 8위 등 화려한 경제성적표

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

면 조사대상 34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32위로 나타나고 있다. OECD국

가 중 자살률 1위와 저출산률 1위라는 통계도 우리사회 행복지수 결과를 뒷받

침해주고 있다.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E. Durkheim은 일찍이 ‘자살

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살이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의 부재로 인

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감이 현대사회에서

재해석된 것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고 사회적 자본과 맞물려 강조되

는 것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물

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우리사회에 대한 처방은 지역공동체

형성 또는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

의 사회적․심리적 유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형성과 참여활성화에 초점을 두

는 주민자치는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국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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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자치와 지역사회거버넌스

1) 지역사회거버넌스의 개념

주민자치는 주민의 개별적 참여보다도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합적 역량강화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형성한 집합적 역량을 매개로 스스로 해당 지역에 필

요한 공공선 또는 공적 가치를 생성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이처럼 주민자

치의 맥락에서 중요한 주체로 간주되는 것이 ‘지역사회’(local community)다.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구성원 상호간에 그리고 자

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Mattessich and Monsey, 1997; 정지웅․임상봉, 1999).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공통분모는 거버넌스가 ‘governing의 방

식’과 관련된다는 것이다(유민봉, 2005). governing을 집단 활동을 조정하고 규

율하고 해결하는 ‘통치’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거버넌스는 ‘통치방식’ 또는 ‘통

치과정’의 의미를 갖는다. 통치방식은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거버넌스 개념

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다. 다만 과거의 거버넌스가 정부주도의 일방

적이고 통제 중심적 통치를 강조했다면, 현대사회의 거버넌스는 사회를 구성

하는 다양한 부문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치방식을 강조한다.

지역사회거버넌스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로서의 공중을 역량강화하거나

지역단위의 민주화를 구체화하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허용

하는 특별한 형태의 ’정치적 거버넌스‘다(Sullivan, 2001; Somerville, 2005). 이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직접통제, 또는 동네포럼 또는 지역사회의회

(community council)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공중들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참여와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지역사회로서의 공중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지방정

부가 맡아왔던 전체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민주적 준거틀을 만드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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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요구한다. 지역사회거버넌스에서 지역사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커

다란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기능하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는 지역사

회에 공적·사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부문 또는 다른 수준의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리

적 규모에 초점을 둔 '역량강화된 참여적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의 핵심요소가 된다(Somerville, 2005).

2) 지역사회거버넌스의 대두배경

(1) 대의민주제의 민주성결핍에 대한 반성

지역사회거버넌스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제가 정당성과 책임성 기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

히 대의민주제 하에서 전통적 의미의 집행 권력에 대한 의회통제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책임구조의 부재현상인 ‘민주성결

핍’(democratic deficit) 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Warren, 2009).2) 만연된 민주성

결핍은 공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속적 신뢰상실의 원인이 된다. 민주성 결핍을 완화하고

정부행위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과정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이 공공의 욕구에 최대한 부

합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

2) ‘민주성 결핍’은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에서 유럽의회 권한의 상대적열세로 EU집행위원회와의 불균형성, EU의 정

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낮은 참여문제를 다루면서등장한 개념이다. 현재 이 개념은 EU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Warren, 2009).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결핍의 원인을 살펴보면(Ackerman,

2004), 첫째, 선거는오직 선출직 공직자들만을 책임지도록만든다. 광범위한 다수의 공직자들은 선거과정을 통해 공공

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않는 임명된 관료들이다. 둘째, 몇년에 한번씩치르는 선거는 의견들과 평가들의 다양성을

묶어 단 한표로 결정하도록강요하기때문에 선거를 통해 개별공직자들에게명확한 책임성을묻는 것은 실제로 불가

능하다. 셋째, 낮은 선거참여율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공 전체에게 장기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성

향이 높은 특정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치와 시민사회의 괘리,

많은 정당들의 특정 고객지향성향, 후보자들에 대한 지나친 사적 자금의 지원, 개별 공직자들의 구체적 행동에 대한

공공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인과 관료의 제재와 통재의 기제로서 선거의 효과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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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모형들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거버넌스 또는 주민자치의 정치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

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당성은 ‘정치적 결정이 사회적․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기반 위에서 동의(consent) 또는 인정(recognition)이 달

성되는 과정’으로서 권한(authority)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그러

한 권한이 타당하거나 근거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Beetham and Lord, 1998: 4; Bekkers and Edwards, 2007: 41에서 재인용). 주

민자치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

주주의의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다. <표 1>은 Bekkers

and Edwards(2007)가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투

입, 처리(throughput), 산출 측면으로 나눈 후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3) 이러한 대안 중 지역사회거버넌스의

논의는 결사체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 또는 새로운 규모에서의 대의민

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3)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투입에 초점을 둔 정당성은 ‘국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의 철학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당성은 정치적 평등, 적극적 시민성과 대중주권의 가치들을 지향한다. 제도적 차원의 규범들은 시민참여의

기회, 관심사나 선호가 대표되는 정도(quality), 의제설정의 개방성을포함한다. 처리정당성은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규

칙과 절차의 질과 관련된다. 관련된 규범들은 다수결제도 또는 숙의(deliberatoin)와 같이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 의사

결정과정의 참여의 질, 견제와 균형 등의 가치들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산출 지향적 정당성은 ‘국민을 위한 정

부’(government for the people)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정당성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산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대응성,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행위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같은 가치

를 지향한다(Bekkers and Edwar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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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다원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고객

민주주의

투

입

참여

기회

투표의

평등성,

정치적 분업

투표의

평등성

적극적

시민성

적극적

시민성

적극적

시민성

약한(thin)

시민성

대표성의

질
사회적 거리 - 불분명함 불분명함 불분명함 불분명함

의제의

개방성
문제가 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불분명함

잠재적으로

강함

약함 /

불문명함

처

리

의사결정

방법

합산적 /

통합적
합산적

합산적 /

통합적
통합적

합산적 /

통합적
합산적

참여의

질
제한적임 약함

잠재적으로

높음

잠재적으로

높음

잠재적으로

높음
약함

견제와

균형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산

출

성과

(효과성,

반응성)

문제가 됨 제한됨
잠재적으로

강함
문제가 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

강함

책임성

두드러지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강함

제한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잠재적으로

강함

제한됨 /

강함

자료: Bekkers and Edwards(2007: 55)

<표 1> 민주주의 유형과 정당성

(2) 관리주의 행정개혁에 대한 반성

1980년대 이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현대행정의 보편적

이고 지배적 관리 철학으로 자리 잡아왔다. 지역사회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신공공관리가 지나치게 관리주의(managerialism)와 도구적 효율성에 집착하면

서 민주성과 책임성 같은 행정의 중요한 정치적 측면을 간과해온 점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개별 고객의 서비스만족 조사대상수준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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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달리, 지역사회거버넌스는 공공서비

스 대상의 특징을 ʻ고객ʼ이 아닌 ʻ시민ʼ(citizenry)의 언어로 대체하면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정부서비스에 대해 선․불호

만을 표현하는 고객과 같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만 집착하는 개인이 아니다.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자신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성찰하고 구현

하려는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말한다. 시민은 무엇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자원과 권한을 가진 정부가 어떤

노력을 취해야할 지에 관심을 둔다. 시민은 자신의 사적 선호의 만족에만 초

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공공선(公共善)까지 고려한 ‘사

회효용함수’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단순히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

장하는 개인이 아니라 참여, 관용, 공공선, 사회적 연대와 같은 ‘시민덕

성’(civic virtue)을 실천하는 개인을 말한다.

<그림 1> 주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의 진화과정

자료: Vigoda(2002: 531)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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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지역

사회거버넌스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민상 또는 시민상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파트너’, 나아가서는 스스로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주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3) 제3의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지역사회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관심

최근 들어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것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원자화된 현대

사회의 삭막함에 대해 공동체적 삶의 복원이 갖는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의미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지역사회가 갖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가치 때문이기도 하다.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심리적․사회적 유대 또는 신뢰

와 호혜의 관계망은 현대사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해당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역량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사회구성원 사이의 좋은 관

계가 개인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생산적 목적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포

착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

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공공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는 면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나타낸다(Putnam, 1993). 지역사회를 형성한

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서로간의 신뢰와 상호호혜의 규범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의 규범을 공유한 지

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장이 실패함으로써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치안,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

부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은 기존의 ‘시장’과 ‘국가’에 의한 문제해결방식 또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이념과는 차별화된다는 면에서 ‘제3의 방

식’(Third Way)으로 불리고 있다(Fenger and Bekker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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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사회 형성단위로서의 동네

1) 동네의 개념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최소의 전략적 공간단위가 바로 ‘동네’(neighborhood)

다. 동네란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물리적․상징적 경계를 가진 지리적

장소이다. 하지만 동네는 지리적 성격을 넘어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회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장소라는 사회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네는 ‘주거지 인접성에 기초를 두고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

작용인 이웃과의 교류에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area)’로 정의될

수 있다(Davies and Herbert, 1993: 1).

동네 개념을 대체하여 쓰이는 용어에 ‘마을’이 있다. 마을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

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네와 유사하다. 하지만 마을은 촌락, 또는

영어의 village와 마찬가지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공통된 생활을 하는 지역‘ 또는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뜻을 가

지면서 시골이 가지는 공동체적 의미를 강하게 반영한다(위키백과, 2012; 민중서

림편집부, 2007: 744). 즉, 비교적 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동네 개념과 비

교할 때, 마을은 지역사회(공동체)적 의미를 함축한 다분히 규범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를 ’마을‘로 부를 수 있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성격을 불어놓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마을만들기‘로 간주할 수 있다.

2) 동네의 성격

실제 동네를 어떤 맥락(context)에서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사회구성원 또는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동네에 귀속시키려는 속성은 다양

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Forrest and Kearns, 2001).

첫째, 동네를 ‘지역사회(공동체)’(local community)로 바라보는 것이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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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역사회와 동일시할 때,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집합적 관행들이 강조된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응집(cohesion), 안

락성 및 비공식적 통제 등의 이미지에 호소하게 된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것은 원자화된 현대사회의 치유책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복원이 갖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해당 지역

경제, 복지,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 또는 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생산목적을 위한 자원

이 될 수 있음을 잘 포착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은 ‘집

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공공선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동네를 지역사

회로 바라보는 것은 동네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 즉 시민사회로서의 역량

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둘째, 동네를 서비스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전달수

준, 사회적․물리적 환경, 동네 안팎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동네의 조건과 상

황들이 주민의 복지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저

소득계층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취약동네의 경우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 또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동네는 복합적 문제가 존재하는 자연스런 단위가 되면서 정부 자원의 집약

적 사용을 통해 문제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를 제공한다. 특히

동네규모에서는 정책대상 집단의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

고, 정책 또는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유용한 규모를 제공한다. 실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 또는 취약동네의 사회적 배제 문제해결을 위해 ‘통

합적 접근’(joined-up approach), ‘전체정부’(whole of government)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고 동네단위 정책실험을 강화해왔다.

셋째, ‘소비대상’ 또는 ‘상품’으로서 동네를 바라볼 수 있다. 도시는 상품화

된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동네는 다양한 질의 상품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서비스공급자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팔기 위하여

주거형태의 특별한 특징들을 강조하게 된다. 구매자는 주거환경의 프로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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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지위에 맞는 동네를 선택하게 된다.

경험적 측면에서 위의 세 가지 동네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혼재되어 나타

난다. 하지만 동네주민자치 또는 동네거버넌스의 의미를 현대사회에서의 다양

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처방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품이나 소비대상의 동네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서비스 환경으로서의 동네의

모습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네의 규모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동네 규모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특정 지

역을 동네로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rville(2011)

은 경험적 차원에서 영국의 동네규모를 <표 2>와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동네규모 정체성(identity) 주민 수

1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예: 거리/블록)

(Small group of dwellings)
500미만

2
이름이 붙여진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Smallest named settlement)
500-3,000

3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Smallest governed settlement)

3,000-15/20,00

0

4
지속가능한 최소단위의 거주지

(Smallest sustainable settlement)
20,000이상

자료: Somerville(2011: 90)

<표 2> 동네규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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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모의 감시 없이 어린이가 놀도록 허락될 정도의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의 규모이다. 영국의 경우 약 500명 미만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우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조직

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주민들 사이에 지위, 계급, 인종 등과 관련된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로 이름이 불리는 거주지’이다. 주민 수는 500~3,000명 정도로 본다. 동

네주거조직, 소규모 스포츠동우회와 같은 조직화 동인이 작동하는 규모이다. 이

경우 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동네조직 구성이 가능하고, 그 조직

이 외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셋째,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의 의미를 갖는 동네이다. 영국의 경

우 약 3000명 이상 20,000명 이하의 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의

일차 계층이 존재하고, 학교, 치안, 복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주민과 정부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규모

이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배출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많은 주민조직들이 이 규모

에서 활동하지만, 전체 동네를 대표하는 주민조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동의사

결정과 공동생산이 강조되면서 이 규모에서 기존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나 새로운

대표 주민조직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넷째, 경제적 차원이 강조되고, 직장, 대학교,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가 가미되

는 인구 20,000만 명 이상의 동네 규모이다. 이 경우 ‘동네’라기보다 ‘도시’로 간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네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동네규모와 앞서 논의한 주민조직화 모형을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율적 조직화 모형은 최하위 정부계층 규모보다 작은 규모에

서 형성되기 용이한 반면, 민관협치형은 정부가 존재하는 동네규모에서 출발한다

고 볼 때, 자율형은 ‘규모 2’에서 형성되기 쉽고, 민관협치형은 ‘규모 3’에서 형성

될 수 있다. 이처럼 규모에 따라 지향하는 주민자치 유형을 달리하는 전략을 취

할 수 있다.

실제 동네 규모의 형태와 성격은 국가 또는 지역 또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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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4) 경험적 연구를 통한 심층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인구자료

에 기초해 위에서 제시된 유형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적용해보면,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읍과 동의 경우 ‘규모 3’과 ‘규모 4’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동

네단위로서는 비교적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면의 경우 ‘규모 3’, 행정동의

통과 읍의 리가 ‘규모 2’, 면의 리의 경우 ‘규모 1’에 해당한다.

읍 면 동 리(읍) 리(면) 통(동)

평균인구 20,981 4,250 19,845 561 179 732

자료: 행정안전부(2011)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기초해 산정함

<표 3> 우리나라 읍․면․동 및 통․리 주민 평균수(2011년 1월 현재)

4. 동네거버넌스 모형

1) 동네거버넌스의 의의

우리와는 달리 서구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제도적 맥락에서 동네에 주

목해왔다. 동네는 ‘장소에 기초한 정책’(area-based initiative)을 수행하기에 적

정한 공간단위 또는 ‘집합적 행위자 형성’(collective actor formation)을 위한

중요한 사회․공간적 환경으로 인식된다(Cars et al., 2004). 중앙 및 지방정부

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

라 동네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 및 정부의 책임(accountability)을 구현할 수 있

4) 2012년 11월 대전광역시민 83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동네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부모 허락 없이 어린이가

놀수 있는 작은 지역’에응답한 사람이 13.9%(115명), ‘아파트단지같이 주민이 정체성을 가지면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최소지역’ 53.3%(442명), ‘행정동(예: 갈마동, 대흥동, 용운동 등)’ 26.9%(223명), ‘도시전체’ 6.0%(5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 대전광역시민 597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동네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부모허락 없이취학전 아동

이놀수 있는 작은 구역’에응답한 사람이 18.3%(109명), ‘아파트단지, 단독주택지역같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구역’ 38.9%(232명), ‘행정동(예: 변동, 태평동, 둔산동, 대화동등)’ 26.5%(164명),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

구, 대덕구)’ 11.7%(70명), ‘대전시전체’ 3.7%(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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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renewal)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간주되고 있다

(Stoker, 2005; Lowndes and Sullivan, 2008).

이처럼 동네를 바라보는 선진국의 제도적 관점은 대의민주제 병폐를 보완하

고, 추락하고 있는 정부신뢰와 정당성을 회복하며,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처방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다른 자치선진국들과 비교

해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크고 중앙집권 성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

받아온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990년 말 신노동당정부가 들어선 이래, 동

네단위까지의 분권과 지역사회 참여중심의 다양한 동네제도와 정책이 지속적

으로 강조되어왔고,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합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그러

한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동네단위 제도 실험은 ‘동네거버넌스’(neighbourhood

governance)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동네거버넌스는 과거 정부서비스의 객체

로만 여겨졌던 시민사회의 대표영역인 ‘지역사회’를 더 이상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공공문제 해결의 주체 또는 파트너로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유효한 공간

단위가 ‘동네’라는 철학을 반영한다.

동네거버넌스는 동네라는 ‘지역의 하위수준(subolocal level)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장치들(arrangements)’(Lowndes and

Sullivan 2008: 62) 또는 ‘동네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Somerville, 2005: 2)으로 정의된다.

동네거버넌스는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동네수준에까지 위임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수준 행위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도 관련됨. 이 때 권력

또는 권한을 누가 얼마만큼 얻는가는 권한위임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달라진

다.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도 동네거버넌스는 단순한 주민들에 대

한 의사전달, 주민과의 상담(consultation)으로부터 숙의적 포럼(deliberative

forum), 주민의 직접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동네의

규모도 주어진 문제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유일한 형태의 동네거버넌스가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정책 또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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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이 존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동네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제도적 장

치의 결합이나 혼합의 형태를 띨 수 있다.

2) 동네거버넌스 형성요인

동네거버넌스 형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CLG, 2007). 첫째, ‘제도적 장치의 탐색’이 필요하다. 동네거버넌스가 지역의

하위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의사결정을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특정의 정치

적․사회적․관리적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장치 또는 동네제도들이 적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동네의 문제 또는 목표와 제도적 설계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정부역할의 재정립’문제이다. 집합적 의사결정 및 서비스전달의

분권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사회 목소리와 선택의 촉진자로서, 이해관계

의 중재자로서,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감독자로서, 다양한 참여

자와 여러 수준의 거버넌스체계의 조정자로서의 강력한 역할을 요구한다.

셋째, 역량형성의 문제이다. 동네거버넌스는 참여 공직자와 행정부서, 그리

고 시민의 역량 모두 향상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지방정부는 시민교육, 지역사

회 참여훈련, 참여의 장애요인의 확인 등 효과적인 동네거버넌스를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 모두 새로운 능력, 윤리 및 태

도가 배양되고, 이용되며, 모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결합’(joining up)의 문제이다.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에 관

한 문제는 종종 복잡하고, 중복되며, 경쟁적 서비스 영역의 생성과 연관된다.

서로 다른 부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정부의 계층 속에서 서비스 활동

을 결합하는 것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요한 도전이다.

다섯째, ‘상충성을 관리하는’(managing trade-off) 문제이다. 동네거버넌스의 등

장과 더불어, 참여정도(extent of participation) 대 통제범위(scope of control), 접

근가능성(accessibility) 대 역량(competence), 응집력(cohesion) 대 다원성

(pluralism), 그리고 선택(choice) 대 형평성(equity)과 같은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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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상충성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Lowndes and Sullivan, 2008),

‘참여정도 대 통제범위’의 문제는 좀 더 큰 규모에 비해 동네단위에서 시민들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일상생활 관련 문제들이 적을 수 있다는 것과 관

련된다. 즉, 시민들은 동네단위 참여기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서비스, 쟁점 및 자원들과 관련하여 실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종종 이러한 문제는 총선이나 대선의 투표참여율보다 지방선거

참여율이 낮은 것과 연관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네거버넌스의 기본철학은 대

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참여가 아니라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의 직접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동네단위 주민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능과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동네단위

까지 이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접근가능성 대 역량’의 문제는 동네단위에서 쉽게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과정에 접근할 수 있지만, 너무 작은 인력풀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 또는

리더들을 불러 모으기 힘든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는 평소 참여가 예상

되는 지역유지들이 지역의 대소사에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상적 용의자’(usual suspects) 현상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동네단위 시민역량 형성과 지역사회 리더십 양성은 지방자치와 지방민

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할 중요한 도전이다. 단순히 자연발생적 또는

내생적인 리더십의 등장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동네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현재 또는 잠재적 동

네리더들에 대한 공식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동네거버넌

스 형성과 정착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응집력 대 다원성’의 문제는 동네단위의 경우 더 큰 단위에 비해 다양성이

결여되고 특정 이익이나 일부 시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성과 관련된다. 또한 동네단위와 같은 작은 지역사회의 경우 하나로 통합된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다른 지역사회 또는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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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동네거버넌스의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체성이나 믿음의 동질성에 기초한 응집력(cohesion)에만 기초하지 않고, 다

양성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은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정 동네 내부의 주민

사이의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도 중요하지만 더 큰 발전

을 위해서는 ‘가교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역시 중요하다.5) 단

순히 동네단위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상위 단위에서의 연계와 유대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삶들’(parallel lives)로서의 동네들이

아니라 결속적 사회적 자본과 가교적 사회적 자본이 함께 어우러지는 또 다른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가 가능해지게 된다.

‘선택 대 형평성’의 문제는 동네단위까지의 분권이 지역사회 선택에 대한 반

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지역사회의 인적․사회적․경제적 자본 차이

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의 격차 또한 커질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동네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할 때 자원의 균등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

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상위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나 상황을 배려해 교

부금 형태로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

정지원이 있는 한 정부자원을 두고 동네단위 또는 지방정부 사이의 치열한 경

쟁이 불가피하겠지만,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의 민간부문과 자원부문으로부터

의 자원 동원과 공동생산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관련한 유인

5)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밀도가높거나 폐쇄된 네트워크에서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가교적 사회적 자본은 수평

적이지만 다소 이질적인 네트워크사이의 연결을 통한 ‘약한 유대’(weak ties)와 다양성, 그리고 거기서파생하는 다양

한 자원에의 접근가능성등이점을 강조하며, 연계적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나 조직 또는 그 구성원이 자원과 권력을

소유한 정치적․경제적 제도 또는 조직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 또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같은 것이어서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것’(getting by)에큰도움이 될 수 있다(Kearns, 2004). 하지만 지역사회가 ‘앞서 나가기’(getting ahead) 위

해서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반면, 사회적 지렛

대(leverage)’ 또는 ‘사회적윤활유’에 비유되는 가교적 사회적 자본은 특정 지역사회의 고립과배제를극복하고, ‘앞서

나가기’(getting ahead)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즉, 결속적 사회적 자본과 달리 가교적 사회적 자본은 내부결

속에 초점을두기보다는 비록약한 유대라 하더라도외부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자원과 기회의 접근가능성을 강조한다.

연계적 사회자본은 비대칭적 자원과 권력을 수직적으로 가로지르지만 여전히 가교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면에서 가교

적 사회자본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연계적 사회적 자본은 국가와 사회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고등장한 개념으로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이다(Woolcock, 1998;

Halper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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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주민선택에 대한 반응성과 지역

간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행정에 맡겨진 오랜 숙제로, 동네거

버넌스도 예외일 수 없다.

3) 동네거버넌스 유형

최근 Lowndes and Sullivan(2008)은 영국의 사례를 준거로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네 가지 동네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형(ideal type)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유형들은 동네역량강화(neighbourhood empowerment), 동네정

부(neighbourhood government), 동네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 동

네관리(neighbourhood management)를 포함한다. 각각의 모형은 ‘왜 동네가 거

버넌스를 위한 적절한 초점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시민적․사회적․정치적․경

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원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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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역량강화 동네정부 동네파트너십 동네관리

기본원리

시민적(civic)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민의 직접 참

여와 지역사회

관여의 기회

접근성, 의사결정

의 책임성과 반

응성의 향상; 선

출직 공직자들의

향상된 역할

총체적(holistic)이

고 시 민 중 심 의

서비스전달;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

의 협력

지역서비스전달

의 효율성과 효

과성에 대한 초

점

주요목표
적극적 시민과

응집된 지역사회

시민에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의사결정

서비스통합(joinin

g up)과 조정을

통한시민후생(wel

l-being)

효과적

지역서비스전달

민주주의

형태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시민역할 시민: 발언(voice) 선출자: 투표 파트너: 충성 소비자: 선택

리더십 역할

주도자

(animateur),

촉진자(enabler)

의원

(councillor),

소시장

(mini-mayor)

중개인(broker),

의장(chair)

기업가

(entrepreneur),

감독자

(director)

제도유형

(영국)

포럼, 공동생산,

제3부문으로서의

자산이전, 사회적

기업

타운의회(Town

councils),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

서비스위원회,

소규모 전략적

파트너십(LSP)

계약, 헌장,

행동계획

정책 사례

‘거대한 사회’

(Great Society)

제안들

'이중이양‘(doubl

e devolution)

지역전략적

파트너십

근린관리선도사

업

자료: Lowndes and Sullivan(2008: 62), Durose and Richardson(2009: 34), Pill and

Bailey(2012:3)을 통합․수정함

<표 4> 동네거버넌스 유형

동네역량강화모형은 ‘시민원리’(civic principl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민원

리는 동네단위가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제

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모형은 동네수준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관점을 반

영한다. 동네수준에서의 시민참여와 ‘발언’(voice)은 시민들 스스로 더 광범위

한 공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지역사회 욕구를 결집하고 표출하며, 스

스로 그러한 공적 가치와 욕구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중요한 리더십 역할은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동네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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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주민상담, 포럼, 동네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같은 동네수준의 다양하고 광

범위한 참여수단의 형태를 취한다.

동네정부모형은 ‘정치적 원리’(political principle)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민

욕구에 좀 더 잘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공식적 대의의사결정 구조를 동

네수준에 도입하는데 초점을 둔다. 동네정부모형은 시민의 직접적 역량강화보

다는 특정 지역의 하위수준에서 선출직 공직자(정치인)들의 권한과 책임의 확

대를 강조한다. 동네정치의 근접성과 적실성은 선출직 공직자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동네파트너십모형은 ‘사회적 원리’(social principle)를 적용한 유형이다. 사회

적 원리는 기능적 분업원리에 기초한 정부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네에

서 일상적으로 복합적 문제를 경험하는 시민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시민의 후생(wellness)을 위해 해당 동네의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둔다. 즉, 동네파트너십은 지역사회 주도하에 공공부문, 민간부

문, 자원봉사부문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동네단위를 매

개로 한 통합된 서비스를 강조한다. 동네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

대표들이 하나의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민주주

의’(stakeholder democracy)를 강조한다. 동네파트너십에서 리더십 역할은 파

트너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중개인 또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들고 합의의 부재 시에는 중재할 수 있는 의장(chair)의 역할이다.

동네관리모형은 동네단위의 공공서비스생성과 관리를 통해 자원이 좀 더 효

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제적 원리’(economic principle)를

강조한다. 동네관리는 시민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시민선택을 위한 다

양한 대안을 만들어 내거나, 실질적 경쟁이 없는 공공부문의 현실 속에서 서

비스헌장과 성과지표를 통해 대리적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선택 메

커니즘을 강조한다. 이처럼 동네관리는 세금을 통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의 시민선호에 충실해야한다는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

원칙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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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네역량강화 모형의 보완을 통한 주민자치 모형 도출

(1) Kooiman의 거버넌스 유형을 통한 동네역량강화 모형의 보완

주민자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직접 연관성을 갖는 모형은 동네역량강화와

동네정부모형이다.6) 우리나라 읍․면․동 동네자치와 연관지어볼 때 두 모형

이 상호 배타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모형에 우선적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동네자치 성격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대의민주제의 민주성결

핍을 바로잡고 단체자치 폐단을 보완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계층 또는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용적·현실적 차원에서

동네역량강화 모형이야말로 동네지방자치 제도정착을 위한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네역량강화 모형을 지방자치제도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참여)의 성격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Kooiman의 거버넌스 유형 구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Kooiman(2005)은 거버넌스를 ‘계층적 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self-governance), '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 이하 ‘민관협치’)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국가관료제

로 대표되는 ‘계층적 거버넌스’는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 중에서 가장 수직적이

며 공식화된 형태로서, 중앙의 ‘통치자’(governator)가 집합체 형성과 대표 과정

을 지배하는 하향식 거버넌스이다. 반면, 사회적 자발적 결사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가정하는 ‘자율거버

넌스’는 참여구성원 스스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대표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이다.

‘민관협치’는 상호(mutual)형성과 상호대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집합체가 다른

집합체들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형태를 취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한다. 동네단위 주민들의 조직화 형태

를 Kooiman의 거버넌스 유형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실제 영국사례에서 볼 때 동네파트너십과 동네관리 모형은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의 맥락이 아닌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또는 ‘동네재생’(neighborhood regeneration)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1998년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가 사회적 배제로 인한취약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동네들을 선별하고, 동네관리 또는

동네파트너십 모형에 기초한 제도적 실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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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층적 조직화

계층적 조직화는 동네단위 주민조직 형성과 대표과정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

가 주도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재량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계층적

조직화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조직은 전형적으로 정부의 행정계층 단위에서 형

성되고, 정부정책의 집행 도구 역할을 하며, 정부의 하위기구 성격을 띤다. 주

민들이 참여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

(tokenistic)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초정 받는 지역사회

리더들 격인 소수 ‘인사이더’ 참여자들과 ‘아웃사이더’ 비참여자들로 구분되고,

평소 참여가 예상되는 ‘통상적 용의자들’(usual suspects)만이 높은 비율로 관

여하게 된다.

② 자율적 조직화

자율적 조직화는 시민들이 국가권력의 견제와 보충을 위한 균형세력이 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 유형에서

는 동네주민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조직화한(self-organizing) 네

트워크가 형성되고, 동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

며, 형성된 주민조직이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된다. 여기서 주민조직

의 형태는 동네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또는 주민결사체나 포럼과 같은 형식

을 취하게 된다. 자율적 조직화는 동네에 대한 정체성과 애착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단위에서 구축되기 쉽다.

③ 민관협치적 조직화

민관협치적 조직화는 주민조직화 및 대표 과정이 정부와 지역사회 조직 공

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민관협치적 조직화에서는 지방

정부와 동네단위 주민조직이 서로 다른 집합체의 대표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

상적으로 이들 대표들은 평등한 기반 위에서 참여한다. 민관협치적 접근이 효

과적이려면 국가의 공식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민들의 자율공간이 필요하

다. 그러한 ‘대중의 공간’(popular spaces)이 존재할 때, 민관협치를 위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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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규칙이 정부관계자에 의해 부과되지 않고 공동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높

다.7) 민관협치형은 일단 정부계층이 존재하는 수준에서부터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2) 동네역량강화 관점에서의 주민자치 모형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참여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결과

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강조한다. 국가권력이 아닌 주민참여에 우선적

초점을 둔다면, 단순히 정부계층에 한정된 참여의 논의를 벗어나 정부와는 독

립적으로 자율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

는 공적 공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반면, 어느 수준이 되면 공식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조될 수

있다.

두 가지 성격의 주민참여를 주민자치와 연관시켜보면, 전자를 ‘자율형’, 후자

를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로 부를 수 있다. 자율형 주민자치에서는 동네주민들

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화를 강조하고, 동네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구성된 주민조직이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된다. 반

면, 민관협치형은 지방정부 공공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의 참여를 강조한다.

분석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동네 규모에 적합한 모형

이다. 자율형이 주민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모든 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 적합하다면, 민관협치형은 상

대적으로 큰 규모이면서 최소한의 정부가 존재하는 규모에서 가능하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는 행정계층이 존재하

는 읍․면․동 단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평균 인구가 2만 명에 달

7) Cornwall(2004)은 공공참여의 공간을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s)과 ‘대중의 공간’(popular spaces)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초대된 공간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참여제도의 원천(origin)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

념이다. 반면 대중의 공간은 정부정책에 대해항의하거나 자신들 또는 연대를 위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과 같이 스스

로 동기 부여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활동무대(arena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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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읍과 행정동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주민의 참여보다는 주민대표의 행

정참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자율형 주민자치는 읍․면․동의 하위단위에서

형성되기 쉬운 주민들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당 동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주민들의 조직화와 직접 참여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두 모형을 현

재 우리사회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연계해 보았을 때, 자율형은 ‘마

을만들기’ 사업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고, 민관협치형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2>는 동네규

모를 고려한 두 가지 주민자치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동네규모에 따른 주민자치 모형

민관협치형의 경우 지역사회의 대표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대

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모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자

또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율형의 경우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

여가 저조한 시민문화 속에서 정부의 촉진자, 촉매자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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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네거버넌스 사례분석

1. 동네역량강화 모형

영국의 경우 동네거버넌스의 시민적 원리, 사회적 원리와 경제적 원리를 반

영한 대표적 국가정책이 바로 ‘동네재생을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이하 ‘동네재생국가전략’)이다. 동네재생국가전

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길’(the Third way)로 요약되는 1997년 집권한

신노동당의 정치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의 지나친 국가개입이 불러온 수동적 인간으로의 개인의 전락과 신자유주의의

시장물신주의로 인한 공동체파괴를 모두 부정한다.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역

할을 능동적 개인의 활성화와 이들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것

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민간부문과 자발적 부문과 연계하여 공

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행위자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지역공동체와 자발

적 부문 조직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촉진자·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3년 동안 진행된 신노동당의 지역공동체 회복과 활용 노력의 핵심 공간단

위가 바로 ‘동네’다.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를 전략으로 삼아 신노동당 정부

가 추진한 대표적 동네단위 실험이 바로 ‘동네재생국가전략’이다. 1997년 신노

동당정부는 ‘사회적배제국’을 신설하고,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때문에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비전과 함께 2001년부터 영국 전역을 통해 가장 극심

한 88개의 빈곤동네를 선정, 10년간의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전략은 많은 빈곤동네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질과 기회에

있어 극단적 차이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개입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현상이 심화되어왔다는 반성에 기초한다.

동네재생 국가전략은 동네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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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동네의 다중결핍 문제를 ‘통합적 접

근’(joined-up approach)을 통해 타개하는데 초점을 둔다. 선정된 동네에 대해

서는 국가지원을 통해 고용, 보건, 교육, 범죄 및 주택 관련 서비스를 집중적

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 형성 또는 지역공동

체 회복과 참여를 공식적으로 강조한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선정된 동

네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

기 위해 ‘공동체역량강화 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과 동네간 상

호학습과 연합을 위한 ‘공동체역량강화 네트워크’(Community Empowerment

Network)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작은 규모의 주민조직을 지원하기 위

한 ‘공동체기금’(Community Chest), 참여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

한 ‘공동체학습기금’(Community Learning Chest)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와 같이 다양한 기금을 마련한 것은 동네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의 기회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자조적 활

동과 상호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취약동네 범주를 벗어나 1998년 마련된 LGMA와 내무부(Home Office)가

추진한 ‘시민혁신’(Civil Renewal) 사업들은 일반 동네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형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 혁신을 위한 정책의제들의 채택을 통해

지방정부 하위단위에서 집행권을 가지고 기능하는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 또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포럼(area forums)을 지방

정부가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8) 영국정부는 또한 ‘시민개척

자’(Civic Pioneers) 또는 ‘함께 해낼 수 있다’(Together We Can)와 같은 시민

혁신 사업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 시민의식’(active citizenship)을 키우고 강력

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의 초

점은 개인들 스스로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주요관심사에 대하여

8) 지역포럼은 패리쉬의회 또는 타운의회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를 위해 영국정부가 결성을 지원하는 제

도로서 주민의견 수렴의 기능을 가지며 기초정부에 대해서는 지역대표의 의미를갖는다. 지역포럼은 당해지역

담당 행정직원으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약간의 예산을 운용하기도 하며, 지역 환경개선,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과의 상담․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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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된 공동체를 만들며, 공공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민들과 중요한 공공기관 사이에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2. 동네파트너십 모형

동네재생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사회적 원리’를 반영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지역전략적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이하 LSP)이다. LSP는 최일

선 지역의 참여부재가 취약동네문제 극복의 가장 큰 장애라는 판단아래, 하나

의 지역적 조정역할을 위한 포괄적 틀 안에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

(voluntary sector), 그리고 지역사회부문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도록

만든 제도이다(SEU, 2001). 보통 지방정부, 지방보건당국 및 교육기관, 경찰서

및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석하게 된다. LSP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략적 행위

가 결정되도록 개별 동네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에서 운영되는 것이 요구되는

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공존하는 것이 보통이다(Smith et

al., 2007). 이 제도의 주요 기능은 첫째, 해당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의제들을

확인하고 전달하며,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새롭게 수정하는 것

이다. 둘째, 일자리, 교육, 보건, 치안, 주택 등과 관련하여 취약동네와 다른 동

네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동네재생전략을 개발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서비스개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주류서

비스공급자(지방정부, 경찰, 보건서비스기관, 공공부문외의 기관들)들이 효과적

으로 함께 모여 상의할 수 있는 포럼을 주도하면서 동네에 이해관계자 또는

조직들 사이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낸다. 넷째, 지방정부와 함께 적절한 목표

를 고안하고 달성 수 있도록 ‘지역공공서비스합의’(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를 도출해낸다. 영국 중앙정부는 88개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사용

할 수 있는 8억 파운드의 ‘동네재생기금’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시작되는 자

금지원의 조건으로서 LSP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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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네정부모형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설치한 위원회들뿐만 아니라 선거에 기초한 타운의

회 또는 도시적 패리쉬의회의 확산이 강조되어왔다(Somerville, 2007; Young

Foundation, 2006; Jones, 2007). 패리쉬의회 또는 타운의회는 영국에서 일종의

최하위 자치계층으로 간주된다.9) 2007년 현재 영국 전역을 통해 8,700개의 의

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nes, 2007). 이들 의회들은 크기, 자원,

열의, 활동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패리쉬 또는 타운의회

들은 5,000명 미만의 주민들로 구성되지만 영국에서 가장 큰 타운의회인

Weston-Super-Mare와 같이 72,000명의 인구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들 의회들은 영국국민의 약 30%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 의회

들은 거의 농촌지역에만 존재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미미하게 그 숫자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1997년에 만든 ‘지방정부 및 평가법’(Local Government and

Rating Act)에 의해 영국에서는 구의회 하위단위에 있는 동네나 타운 주민들

이 상위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의 동의

를 얻어 패리쉬 또는 타운의회를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동네정부모형은 이

러한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단위 정부의 설치를 장려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역할은 투표를 통해 기초정부 또는 동네정부 의원들을

선출하고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9) 타운의회 및패리쉬의회의 장점은잘확립된 법적․재정적틀에 기초한 민주적 선거과정, 세금을 거둘수 있는

권한,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 기획과 같은 지방정부기능에 지속적으

로 관여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단점은 첫째, 대부분의 의회가 5,000명 미만인 상황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전

달하기에는 규모가너무 작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직을 수행할후보를 충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일종의

해당 패리쉬의회 또는 타운의회 관할구역의 세금에 해당하는 부과세(precept)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제

기된다. 넷째, 패리쉬의회와타운의회의 관할구역이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동네라고 생각하는곳과 일치하

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omervil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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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네관리 모형

영국의 동네재생국가전략과 관련하여 ‘경제적 원리’를 반영한 제도가 바로

‘동네관리선도사업’(Neighborhood Management Pathfinder; 이하 NM)이다.

NM은 취약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재생국가전략이 채택한 일종의 급

진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NM은 지정된 취약동네에 대하여 한 사람, 팀

또는 조직에게 동네관리자의 역할을 맡기게 된다. NM관리자는 지정된 동네

안에서 주민들의 우선순위와 고객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전달기관들과 서

비스수준을 합의·조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실험을 주도해나가게 된다.

NM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 서비스공

급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동네포럼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의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우선순위를 세우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로서 동네수준에서의 욕구와 자산을 조사한다. 셋째, 명확한 우선순

위를 세우고, 파트너들 사이에 책임을 배분하며,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함께

장기적 비전과 실천계획을 발전시킨다. 넷째,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 공동

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며, 학습이 일어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만들어낸다.

실제 NM은 지방정부에게 두 가지 도전을 부여한다. 첫째, 서비스를 현장

수준으로 분권화하고 서로 다른 부서들 사이의 종합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NM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공공부문의 문화가 변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진정한 권한과

책임이 동네단위에까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관리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Gloucester시에서는 Barton,

Tredworth와 White City의 세 동네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중요하다’(Community

Counts; CC)라는 동네관리 체계를 구성하였다. CC체계는 보건, 교육, 지역안

전, 고용과 주택 및 환경의 다섯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현장을

서비스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자원배분 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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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핵심장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주요서비스가 시민 개개인의 욕구와 동네 욕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C는 한 명의 상근 동네관리자와 소수의 스태프 팀에 의

해 운영된다. 이들 관리자 팀은 18명으로 구성된 동네관리위원회

(neighbourhood management board)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들 위원회

위원들은 법으로 지정된 조직,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지역사회

집단(community groups), 그리고 세 동네 각각의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다. 특

히 주민대표들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다른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매년 검토되는 동네관리운영계획의 설계와 실천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C체계를 통해 취해진 사업들의 예를 살펴보면, 동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치

안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확대, 동네에 살고 있는 방글

라데시 공동체을 대상으로 한 보건향상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영국정부가 수행한 동네관리 사업에 대한 2단계 평가에 따르면, 취

약동네의 모든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실업 또는 고

용과 관련한 개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 평가는 동네관리

의 가장 큰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행태변화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

다. 지난 3년간 자신의 동네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4%

였던 반면, 이 사업을 수행했던 지역에서는 29%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지역

에서는 버려진 주택의 발생률, 길거리 낙서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뿐만 아

니라, 범죄, 인종적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가로청소나 경찰서비스 등에서도 더 나아진 것으로 진단

되어 전반적으로 동네관리 사업들이 동네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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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동네자치 진단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 설치배경과 법적 근거

현재 읍·면·동에는 공식 제도로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

부 실현을 위하여 추진한 100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제1단계(1999-2000년)로 1999년에 중

앙정부가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00년에 전국의 동으로 설치

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부터 읍․면은 선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차별적으로 접근하였다. 주민자치센터

는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1년 1월 현재 읍의 경우 전체의 61%가 설

치되어 있고, 면의 경우 전체의 48%, 동의 경우 전체의 96%가 설치되어 있다.

구 분 읍․면․동수 평균인구(천명)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읍 215 21.0 132(61%)

면 1,201 4.2 579(48%)

동 2,061 19.8 1,970(96%)

합계 3,477 14.5 2,681(77%)

자료: 행정안전부(2011)

<표 5> 읍·면·동의 현황(2011년 1월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

년 7월 l일 동법 시행령(제8조 별표 1-타)은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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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추가하여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

치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시 도, 시 군 구의 사무로 지정하고 있다. 동조항에

의거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활동 실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명목상 운영책임자는 읍․면․

동장이고, 다만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이며 담당 공무원이 지

원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위원과 당연직 고문(3인 이내) 구성된다. 읍․면․동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갖춘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

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조례상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

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

지만 대부분 취미교양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여가기능에 치우치거나 일부 주민

자치위원회의 봉사를 통한 지역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기 프로그램 몇 개를 제외하고는 주민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이 대부분 공무원 근무시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참여계층

이 일부 주부층에 편향되어 있다. 상당수 프로그램이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지 않아 센터운영이 대부분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강사확보

및 관리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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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위원회(센터)의 문제점

읍․면․동 단위 근린거버넌스 제도로 뿌리내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

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1)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과 내용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먼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이 동네일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는 의미의 주민자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는 일은 시설운영에 치우침으로써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장이 위촉하는 자치위원

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도 아니고, 직능별 대표도 아닌 모호한 지역 유지

집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대부분 자치위원들이 새마을부녀회 등 2-3개 행정

지원조직과 겸직하고 있다. 조례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

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지역 유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근린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자치위원들이 역량부족으로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대부분 활동

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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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

주민자치위원회는 설치 및 활동 근거를 각 시․군․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애매

한 반관반민 조직의 성격을 띠면서 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행정기관 활동으로, 또 다른 경

우에는 민간조직 활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의 범위도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일

에 관여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제 몇 가지 문화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시민자치교육과 같은 사업을 주

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주도해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4) 프로그램 운영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관주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주

민은 자치센터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혜자, 고객으로서의 수동적

역할에 한정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행정의 보조자, 의견제시자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동네발전을 위한 고민이나 성찰의 기회와 자원이 부

여되지 않고 있다. 주민대표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네자치를 위한 예산배정

및 예산사용권,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제설정 권한 등을 갖지 못하면서 적극

적으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그램도 일부 분야에 편중되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

램은 헬스, 에어로빅, 서예교실 등과 같은 여가․오락과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

에 편중되어 있다.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책임의식을 고취시키

고 집합적 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 장기적․전략적 차

원에서의 창의적 사업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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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자치센터의 정책적․사회적 연계망으로서의 기능

최일선 행정계층에 위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정책적 연계망 역할이 기대되

었으나 실제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

민생활지원서비스(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관하여 민관협력모형을 구축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시․군․구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직접 소관부서가 되면서 주민생활지원부서

나 담당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 연계망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읍․면․동 단위에는 아파트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리개발위원회 등 주민자치

센터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수의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조직들이 독자적

으로 운영되면서 활동중복에 따른 자원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종종 조직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 주민조직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

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역사회발전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행정 보조조직 수준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 형성 운동이 바로 ‘마을만들기’이다. 마을

만들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지

역(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동체적 속

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띤다. 마을만

들기가 주민들 스스로 그 필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한 우리상황에서 정부의 촉

진자, 촉매자 역할은 차선으로 간주되어왔다.

마을만들기가 현대사회, 특히 우리사회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가 강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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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

이다. 이렇듯 정부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개입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정부의 ‘마을만들어주기’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칸막이 행정의 관행에 대한 비

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 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부처가 경쟁적

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리된 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참여

정부 시절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자립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부처별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시행

한 반면,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사한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을

전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과 ‘정보화마을추진사업’을,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환경부는 ‘자연생태우

수마을사업’을 문광부는 ‘문화역사마을만들기사업’을 제각각 전개해왔다.

역시 참여정부시절 중앙부처 사업 및 예산을 패키지화한다는 취지아래 국가

균형발전위윈회 내 ‘살기좋은지역만들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살기좋

은 지역만들기 정책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는 건교부, 농림부는 ‘은퇴자마을’, 문광부는 ‘가고싶은 섬만들기’ 등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방식을 취해왔다.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최근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경제침체, 지역쇠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

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의 경우도 개별 부처에서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함께 개념적․실체적 모

호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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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추진연도)
사업명 주요사업내용

보건복지부

(2000)

자활공동체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로 창업지원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등과 연계

고용노동부

(2007)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인증제 및 지정제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초점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자치단체 이전(‘10), 사

회적 기업의 유형에 ‘지역사회공헌형’ 추가(’11)

지식경제부

(2010)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 지역연고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

스센터설립, 1차 시범사업 후 추진 후 종료

-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능강화에 초점

안전행정부

(2010)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속가능 일자리사업으로서의 ‘마을기

업육성사업’ 병행추진

-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화, 고

용부 사회적 기업 사업과 협력 추진 등

문화관광부

(2010)
예술꽃씨학교

- 예술강사 파견 등 낙후지역의 교육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역재생․사회통합 등 마을활성화 효

과 견인

농식품부

(2011)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조직 지원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기획재정부

(2012)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 2011년 말 동법 제정 및 2012년 말 발효에 따라

기존의 영리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댛나 지원정책에 일대 전환기를 맞음

자료: 최인수․전대욱(2012)

<표 6> 일자리관련 마을만들기 주요 지원사업

중앙 각 부처는 종합행정이 아니라 부처설립 목적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적

단위행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통합 조정이 쉽지 않고 부처별로

사업을 분산적으로 추진하는 원인이 된다. 마을만들기를 둘러싼 행정부처간

사업 경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단과 편견에 의한 판단착오를 줄이고, 혁

신과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 또한 각 행정부

처가 갖는 상이한 차원의 관심은 보완적 성격을 띠면서 종합적 차원의 마을만

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정부지원 마을만들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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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의 경우 장점보다는 부처별 사업추진과 경쟁이 가져오는 폐단이 상대적으

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부처가 앞 다퉈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 공모방식으로 전개하다보

니 지역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예산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지나친 경쟁양상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본연의 목적보다는 지자체 실적 쌓기에 급급하게 되고 관

주도의 부실한 ‘마을만들기주기’ 사업을 양산하게 된다. 또한 사업 지원이 개

별적․지엽적이며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투자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의 부

담만 가중될 뿐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주관부처가 다르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각종 사업이 중복 지원되

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많은 유사사업들이 지방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다보니

지자체 행정담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각종 관련 문서준비와 심사, 교육 등으로

노력이 분산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실상 현

장에서는 정부의 서로 다른 부서 사업들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한 사업(예:

안행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하면 사업명만 바꾸어 다른

사업(예: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혹은 지자체의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

업’ 등)에 공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마을만들기는 하나의 행정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마을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사업들의 유기적 연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중앙부처 칸막이로

인한 부처별 사업의 분산 시행은 곧 광역과 기초정부의 실․과․소별 분산으

로 이어지면서 해당지역 전체 사업의 종합화․체계화를 가로막고, 영역에 따

라서는 중복지원 또는 사각지대와 같은 자원의 편중현상이 발생한다. 가령 일

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는 시군 농정과,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지원사업은 시군의 주민복

지과 여성청소년담당,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시군의 주민복지과 또

는 경제개발과 일자리담당하고 있지만 단위사업 간 연계부족과 업무협조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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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사업보

조금 또는 외부전문가컨설팅 형태의 제도적 지원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장

의 임기 내 성과와 선거를 의식한 단기 프로젝트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원금

에만 관심을 가진 일부 주민과 담당공무원이 결탁해서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전문가집단이 촉진․촉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체과정을 주도하면서 주민은 수동적이고 타율적 행위자

로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는 한시적으로 기여할

지 모르지만,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집합적 역량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정부지원이 끊기면 사업도 중단되는 경향이 강하다.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과

주민자치회는 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하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말한

다.10) 주민자치회 도입은 주민조직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주도자 또는 파트

너로서의 역할과 경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양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특히 기존의 읍면동

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만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

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

10) 국회는 2013년 5월「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종전의「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하여「지

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 논의되었던읍면동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은「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서 제29조까지 약간의 수정과 함께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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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제21조).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

조). 한편 특별법 부칙 제4조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산하 근

린자치분과위원회는 2012년 5월 주민자치회의 지위․기능 등을 고려해 ‘협력

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3가지 주민자치회 모형을 도출하게 된다. 이모형

들은 2012년 6월 개편위원회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추진사항

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2년 6월 법제처와 안전행정부는 ‘통합형’, ‘주민조직

형’의 경우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시범실시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다.11) 이에 따라 근린자치위분과위원회는 3개 모형 모두 시범실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되, 특별법 개정 없이 시범실시가 가능한 ‘협력

형’을 우선 시범 실시하는데 의견을 모은 후, 제21차 본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기본방향’을 의결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안전행정부는 ‘협력형’을

일부 수정해 시범실시계획을 수립하고, 5월초까지 공모를 거쳐 전국 31개 읍

면동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모형

(1) 협력형(개편위원회)

주민자치회 모형 중 협력형은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현행 읍․면․

동사무소를 존치하되, 행정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두 조직이 해당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한 모형이다.

11) 2012년 6월 21일 법제처는 통합형과 주민자치형에포함된 내용 중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직접 수행

하는 행정기관 성격을 갖도록 하는 사항,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회 사무기구화하는 하는 사항, 읍면동 소관사무의

변경, 읍면동장의 지휘 감독권자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지방자치법」등 타 법률과 충돌해 특별법 부칙 제4조만을

근거로 주민자치회 3가지 모형에 대한 시범실시가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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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읍․면․동사무소의 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회 소속

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협력형

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처리 기능, 그리고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심의 등을 수행한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지역개발, 생활안전, 복지, 금전적

부담, 편의시설 운영 등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내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결․집

행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

해 유급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림 3>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형

자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2: 211)

(2) 통합형(개편위원회)

통합형은 <그림 4>와 같이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의결기구

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사무기구로 구성하고, 기존 행정조직을 주민자치회 산하

사무기구로 전환하는 모형이다. 읍․면․동장의 명칭은 ‘사무장’으로 변경하고

사무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를 총괄하게 된다. 이모형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 즉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사무일체인 행정기능은

물론이고,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기능,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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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위탁 사무처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

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장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기구(조직)가 주어

진 기능을 집행하게 된다.

<그림 4>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형

자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2: 211)

(3) 주민조직형(개편위원회)

주민조직형은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행정계층으로서의 읍면동을 없

애고, 대신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집행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모형이다. 이모형에서 읍면동 기능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대신

에 읍면동에는 주민대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유급직원 또는 봉사

자)을 두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사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 기구의 역할을 하도

록 만드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의견을 제

시하거나 위임․위탁받는 업무나 기타 업무에 대해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필요시 주민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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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모형

자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2: 212)

(4) 안전행정부 시범사업 모형(협력형)

<그림 6>는 2013년 3월 안전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실시 계획에 포

함시킨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시범사업 모형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모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위원회 모형에서는 전 주민으

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안에 협의․심의기구이자 주민대표로서의 주민자치위

원회가 존재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수평적 연합으로서 시군구 단위의

주민자치연합회를 가정하고 있다. 반면, 안전행정부 모형은 주민대표로 협의․

심의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자치연합회는 삭제하였다.

한편, 위원회 모형은 사무기구의 지원인력으로서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사무원

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행정부 모형은 유급사무원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모형은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행정부 모형에서는 “주민역량강화 및 근린자치 본래 목적에 위배”

된다는 명분아래 공무원 파견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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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안전행정부 시범사업 모형

자료: 안전행정부(2013: 17)

3) 주민자치회 모형별 차이점

위에서 살펴본 주민자치회 모형의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표 >에 나타난

것과 같다.



51

구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모형

안전행정부

시범사업 모형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협력형

주민자치회 성격 민간단체 행정기관 민간단체 민간단체

주민자치회

기관구성

- 주민자치회(전

주민으로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로 구성)

- 사무기구(필요시

사무처리 지원)

- 주민자치회(전

주민으로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로

구성)

- 사무기구(집행)

- 주민자치회(전

주민으로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로 구성)

- 사무기구(필요시

사무처리 지원)

- 주민자치회

(주민대표로 구성)

- 사무기구(필요시

사무처리 지원)

주민자치회

사무

- 주민화합․발전

(자체사무)

- 읍면동행정사무협의

․심의

- 위임․위탁 사무

- 읍면동 행정기능

수행

- 주민화합․발전

- 위임․위탁 사무

- 주민화합․발전

(자체사무)

- 위임․위탁 사무

※ 읍면동 행정기능

시군구 직접 수행

- 주민화합․발전

(자체사무)

- 읍면동 행정사무

협의․심의

- 위임․위탁 사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주민자치회 사무 결

정․집행, 일부 읍면

동 행정기능 협의․

심의

읍면동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회사무의결

주민자치회 사무

결정․집행

주민자치회 사무

결정․집행, 일부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심의

사무

기구

구성

유급직원 또는 자

원봉사자(지자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공무원(지자체장이

임용, 사무기구의

장은 주민자치회

협의를 거쳐 임용)

유급직원 또는 자

원봉사자(지자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자원봉사자(유급직

원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 지원 ;

공무원 파견 불가)

역할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읍면동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회

사무 집행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읍면동 사무소
존치

(행정기능 유지)

주민자치회

사무기구화
폐지

존치

(행정기능 유지)

주민자치회-

읍면동 사무소

관계

협의․심의 지휘․감독 관계 없음 협의․심의

자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2012: 210)과 안전행정부(2013: 17)를 수정․통합함

<표 7> 주민자치회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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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자치회 모형의 진단

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모형 중 협력형은 필자

가 제시한 민관협치 모형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주민조직형은

현재의 읍․면․동 행정계층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통합형은 민간

조직인 주민자치회 산하에 공무원들이 집행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다소 급

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통합형의 경우 정부조직의 계층에 위치한 공무원

조직이 주민자치회와 같은 민간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아 집행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 합법적인가의 문제를 비롯해서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상시적 전문가 집단인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사무기구의 틈바구니에 끼

면서 쌍방향적 영향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옥상옥에 의한 행

정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수직적 계층구조하

에서 주민자치회가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주민조직이라기보다 정부와의

동형화(isomorphism) 또는 동질화 과정을 거쳐 정부의 하위기구처럼 전락해버

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민조직형에서와 같이 행정계층인 읍․면․동이 사라지는 경우 정부

와 주민 사이의 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특별법에서 지방자

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는 일부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과 관련하여 정의

되어있을 뿐, 참여 기제를 통한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암시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현행 특별법대로라면 지역사회와 기

초정부와의 관계는 일부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매개로 위계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참여기제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정부조직이 사라지는 경우 동네단위 지역사회와 정부 사이에는 그

만큼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커질 것이다.

또한 주민조직형의 경우 자율적 주민조직화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정부주도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 주민조직에 기대되는 역량을 형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

다.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존해왔던 지역사회의 타율성을 극복하고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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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중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

은 채 일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 많은 혼란과 새로운 형태의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 주민조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이라도 읍․면․동 정부조직이 협력자, 촉진자 또는 감시자 역할을 수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모형은 협력형이라고 판단되며, 협

력형을 우선적 시범사업 대상모형으로 선정한 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의 판

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다른 두 가지 모형의 시범사업과 실현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 모형들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정부계층과

같은 성격을 띠고 정부의 하위조직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관찰과 진단이 필요하고 모형확산에도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5)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추진원칙과 성공모형

안전행정부는 2013년 3월 시범실시계획을 세우고, 6월 민관합동선정위원회

를 통해 31개의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안전행정부는 시범사업의 원칙은 <그림 >에 나타난 것과 같다. 또한 안전

행정부는 시범대상 지역으로 하여금 <그림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성공모델

유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성공모델창출

및 개별 법률 제정으로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전국적 확산을 시도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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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본 원칙

자료: 안전행정부(2013b: 6)

‘주 민 자 치 회 ’ ‘주 민 자 치 회 ’ ‘주 민 자 치 회 ’ 
중 심 의중 심 의중 심 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구축구축

및  공 동 체  활 성 화및  공 동 체  활 성 화및  공 동 체  활 성 화

기기기
본본본
모모모
델델델

선선선
택택택
모모모
델델델

지역 지역 지역 
복지형복지형복지형

안전 안전 안전 
마을형마을형마을형

도심 도심 도심 
창조형창조형창조형

평생 평생 평생 
교육형교육형교육형

지역 지역 지역 
자원형자원형자원형

다문화다문화다문화
어울림형어울림형어울림형

지역내 산재된 복지재원 배분의 구심체 역
할 수행으로 지역 복지 공동체 활성화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
한 안전 관리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 수행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동네 재생사업
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

지역 주민의 수요,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
생 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

지역 명소, 지역 특산물 등의 지역 자원
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창
출 다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
을 위해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마을 마을 마을 
기업형기업형기업형

주민자치회 중심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
역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및 자생적 역량 강
화

<그림 8>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공모델 유형

자료: 안전행정부(2013b: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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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바라보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다.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 거 시군구 조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내지 제29조

형 태 읍면동 자문기구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위촉권
자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대표성 지역 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기 능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읍면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협의 심의,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지자체가 위임 위탁하는 사무 처리 등

재 정
읍면동사무소 지원외에 별도 재원 거의
없음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

지자체
관계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쉽 구축

<표 8>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자료: 안전행정부(2013b: 7)

6)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진단

시범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추진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해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

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왔던 일들과 유사한 것 같은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시범

대상지역은 어느 정도 자발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예산통제 관점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사업내용과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학습과정을 격려하고 지

원하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는 안전행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자주 제기된다. 예산, 조례, 모형 등에 대한 지침이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

서 추진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되면서 현장에서 큰 애로를 겪었다는 목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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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현장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예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마련과 설명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업성공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성공

모형'들이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왔던 사업들을

약간 보완한 수준의 것이라는 현장 인식 속에서 어떤 변수들이 달라져서 어떤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충청남도 주민자치 모형의 진단

선진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자치를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도

전에 앞장서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바로 충청남도이다. 민선5기 들어와 충청남도

는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라는 비전을 세우고, ‘상향식 분권형 동네자치’, ‘주

민주도의 마을경영’,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 실험을 모색하

고 있다.

충청남도는 단체자치 중심의 법체계 하에서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 논

의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국한된 것에 주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 관련된 모델들을 4개로 정

리하여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4대 모델 중 지역협동

조합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실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서민 및 지역경제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지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형은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모형이다. 마을기업형은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재화와 서

비스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접근하여 생산판매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형은 ‘현대사회의 피폐화된 삶의 영역을 치유하고,

잊혀진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복원,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

<표 9>는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4대 모델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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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주체 근거 장단점 사례

협동조합형 조합원
협동조합

기본법

- 마을단위사업설계유리

- 확장성이 큼

- 유대․연대화 등 결속

가능

- 자치이념에 부합

- 시기미도래

- 조합설립절차 이행

- 의료생협(강원

원주)

- 몬드라곤 협동

조합(스페인)

- 썬키스트(미국)

주민자치

위원회형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지원

센터설치운영

조례

- 기조직활용, 추진용이

- 면단위 사업설계 유리

- 심의기관의 한계성

- 대표성 부족

- 사업비 충당 애로

- 청소년도서관

운영(인천가좌

2동)

- 어머니 학교

운영(충북 옥천

군 안남면)

- 희망나눔터

운영(부산반송

2동)

마을기업형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소규모 창업 등에 유리

- 자생기반 확보 어려움

- 지원(보조금)사업 위주

- 공공성보다는 영리추구

비중이 큼

- 건강․힐링 체

험마을(전북 완

주군)

- 순천제빵(사랑

빵) 판매사업(전

남 순천시)

- 기적의 나뭇잎

판매사업(일본)

마을공동체

형

지역리더

(지역주민)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중)

- 전국적 파급에 따른 벤

치마킹 용이

- 마을, 면 단위 사업설계

가능

- 공동체 회복의 효과

성 큼

- 특출한 지역리더 발굴

애로

- 성미산 마을(서

울 마포구)

- 민들레 공동체

(경남 산청군)

- 일본 니세코촌

마을만들기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2012)

<표 9> 충청남도 주민자치 4대 모델의 비교



58

충청남도의 경우 중앙의 부처별 칸막이 접근을 그대로 수용하고 주민자치 사

업으로 명명했을 뿐, 관련법을 제외하면 뚜렷한 분류기준과 주민자치와의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형, 마을기업형, 마을공동체형은 선진

국의 지역사회형성(community building)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앞의 두 모

형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좀 더 일반화된 의미의 마을공동체형과 일맥상통한다. 이

들 세 모형 모두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직접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공통된다. 다만 공동체형성을 위한 의제나 접

근 방법을 약간씩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민자치위원회형은 단순히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관계 형성 차원을 넘어서서 주민대표성과 행정과

의 관계형성까지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중앙부처의 칸막이행정의 결과물로서 각

각의 입법에 따른 모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충청남도 모형에서 보여주듯 추진

주체의 혼란을 가져오고, 각각의 사업이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자치 유형을 동네규모와 연계하여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민관점에서 혼란을 줄이고, 좀 더 일관된 주민자치전략을 마련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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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1. 주민자치 모형의 이원적 접근과 상호연계 노력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존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나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와는 별개로 진행되면서 동네자치의 의미와

참여주체에 대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관련법에 근

거 주민자치모형을 4개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지만 중앙의 부처별 칸막이식 접근

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가진다는 맥락에서 앞서 논의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의 두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주민

자치 실험을 구상하고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율형 주민자치는 동

네주민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한 조직화를 강조하고, 동네의 중요한 결정을

주민들 스스로 내리며, 구성된 주민조직이 외부에 대해서 동네를 대표하게 됨. 이

때 지역사회 참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강조된다. 민관협치형은

지방정부 공공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함. 이

때 지역사회 참여는 주민대표의 참여로 특징지어진다. 일반적으로 ‘동네규모’가

두 모형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60

<그림 9> 주민자치의 기본 모형

<표 10>은 향후 우리사회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원리를 요약해서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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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형 민관협치형 자율형

의사결정 정부결정
공동결정

(joint decision)
지역사회 결정

집행

(서비스 생산)
정부서비스생산 공동서비스생산

지역사회 서비스

생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상담(consultation)

또는 자문

대표 및 상담

파트너

시민인프라 구축

(규범적 정당성

확보)

초점이 되는

동네 규모

읍․면․동

(규모 3)

읍․면․동

(규모 3)

통․리 또는

읍․면․동

(규모 1․2 또는 3)

참여를 위한

정치적

공간(space)의

의미

초대된 공간

(invited spaces)

대등한 협력적

공간

대중의 공간

(popular spaces)

거버넌스 모형
계층적 거버넌스

(정부모형)
공동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

(지역사회

자율모형)

민주주의 모형
대의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시간적 관점 현행모형 중․장기적 발전모형

<표 10> 주민자치의 발전방향

자료: 곽현근(2012)를 수정

두 모형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의 연계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 서

기위해서는 자율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민관협

치형은 자율형을 전제로 한다.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는

자율형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율형과 민관협치형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지역사회 리더들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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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려하고 유도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참신한 지역사회의 의제들

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으로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마을만들

기와 같은 자율형 주민자치 활동의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작은 동네단위 마을만들기가 낳을 수 있는 폐쇄성 및 집단이기주의를

완화하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형

성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주민자치 모형을 중심으로 각각의 모형에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차원

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실험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탐색적 차원에서 제도적 노력의 초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10>을 참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자율형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민관협치형

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기획과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데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기획과 행

위의 예로서 주민참여예산제, 동네발전기획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10> 협력적 주민자치 모형

자료: 곽현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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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동 준자치행정계층화

읍․면․동을 동네자치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준자치행정계층으

로 전환하는 동네분권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노

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분권과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읍 면 동 분권을 추진

한다. 읍 면 동 분권은 보충성원칙에 입각해 시 군 구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

무 중 시 군 구 전체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사무,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비능률적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무, 시 군 구 차원에

서 통합․조정이 요구되는 사무, 시․군․구 전체의 전략적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제외한 시 군 구 본청의 사무를 대폭 읍 면 동 사

무로 이관한다.

둘째, 읍 면 동 권한강화에 상응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예

산을 증대시킨다. 이 때 읍 면 동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의 개인균등

할분과 통·리 반장수당을 배정하는 방안 또는 읍 면 동 자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특정 지방세에 대한 부가세 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읍·면·동 인

력은 일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군·구 본청의 내부 결제계층을 줄이고 관리․간접인력을 축소하는 대신 읍

면 동 대민 현장인력을 늘린다.

셋째, 읍 면 동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력을 강화한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자

치회를 구성한다. 주민자치회는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생활

권 단위로, 농촌지역에서는 리 단위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에 총회와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고, 총회 회장은 주민이 직선하고, 운영위원회는 통 리 단위로

주민이 추천 또는 선출한 위원 2분의 1, 위원공모에 자천한 주민 중 추첨으로

선정된 주민, 주민조직 대표, 관내 사업자 등으로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20～30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넷째, 읍 면 동 내의 주민자치회장들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한다. 주민자

치협의회에는 읍 면 동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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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본청에 동네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대의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한다. 주민자치협의회의 권한에는 읍 면 동사무소 정책의 우선순위결정권,

읍 면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의 출석 및 보고 요구권, 읍 면 동사무소 예산편

성권, 읍 면 동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 군 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한다.

3. 읍면동 동네발전기획

동네발전기획(Neighborhood Development Planning)은 주민이 동네발전기

획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네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주

인의식과 능동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동네분권화 제도실험이다. 탐색적

제도설계 차원에서 동네발전기획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목적: 동네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정한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

을 고취함.

② 실시단위: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별도

의 동네발전기획포럼을 구성하여 ‘동네발전계획’을 수립함. 동네발전기획

과정에 마을주민회, 아파트주민자치회, 주민조직, 종교단체, 동네 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함.

③ 주민투표: 국가, 시도, 시군계획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동네발전계획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해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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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례 채택: 주민투표로 확정된 ‘동네발전계획’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로 채택함.

⑤ 교부금 지원: 조례로 채택된 동네발전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동네발전교부금을 책정하여 지원함.

⑥ 주민회비 징수: 동네발전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회비를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주민회비(precept

or levy)제 도입을 강구함.

⑦ ‘동네기획디자인(Neighborhood Planning & Design)’팀 설치: 읍면동

동네발전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를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도

정책기획실 내에 동네기획디자인팀(공무원, 충남발전연구원 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설치함.

⑧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충남발전연구원에 ‘동네발전기획지원팀’을 설치하

여 동네발전기획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함.

⑨ 동네발전기획지원조례 제정: 읍면동의 동네발전기획을 촉진하고 지원하

기 위해 ‘동네발전기획지원’ 도조례를 제정함.

⑩ 프로그램 추진예산: 2015년 하반기 도 전역 읍면동 실시에 대비해 매뉴

얼 개발, 교육훈련 실시, 3개 읍면동 시범실시(2014. 3. ～ 2015. 3.)를

위한 예산을 배정함.

매뉴얼 개발 및 제작: 3000만 원

주민 및 공무원 교육: 1000만 원

3개 읍면동 지원비: 1,000만 원 × 3개 읍면동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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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 공청회, 세미나 경비: 2000만 원

동네기획디자인팀 운영비 등: 2000만 원

4. 도 동네자치 지원기구 신설

주민자치 지원을 위한 광역시․도 차원 조직으로는 현재 자치행정국 산하

자치행정과의 자치협력담당(계)이 있으나 주민자치관련 사무의 비중은 높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에 ‘주민자치지원과’의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직접

적 지원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주민자치 지원 예산의 책정이나 기금의 설립 등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주민자치사업지원센터’ 또는 ’

마을사업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NGO, 자생단체 등

이 협력하고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5. 동네자치 도민추진위원회 구성

세계적으로 알려진 주민자치 성공사례들은 NGO를 포함한 연합형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Porto Alegre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온 사회운동이 제도도입

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요구에 대응하여 만들

어진 참여제도가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우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

다.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앙 정치권과 관료

의 이해타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시

민사회 관심과 목소리를 결집하고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가칭 ‘동네자치 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론의 확산을 모색하

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주민자치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운동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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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네자치 리더십 교육과정 개설

지역사회 형성 또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민주적 지역사회 리더 육성과 교

육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공사

례들은 리더십이 공동체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이들 사례들

의 공통된 특징은 마을 리더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적이며 군림하기보다는

민주적이고 봉사적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리더들로부터 지역사회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판단력, 단기적 목

표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능력, 주민들에게 지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촉매자로서의 역할, 다양성에

대한 개방된 자세와 통합 및 합의에 대한 열정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

만 대부분 지역사회의 경우 관주도 지역발전의 결과로서 진정성을 가진 민주

적 지역사회 리더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도 부족하다. 앞으로 지역사회 형성 운동의 성패는 어떻게 진정성을

가진 민주적 지역사회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체계적 지역사회 리더십 육성과 전문화가 지역사회 형성 사업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 지도

자에 대한 철저한 진단,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일

회성 워크샵이 아닌 3개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실험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의 경우도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관

계형성에 초점을 두고, 동네주민자치 이론과 실무,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에

관한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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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네단위 정책실험 강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것처럼 경험적 측면에서 동네는 상품, 지역사회,

정책 환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동네거버넌스의 의미를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규범적․처방적 관점에서 바라보

았을 때, 상품이나 소비대상으로서의 동네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정책환경으로서

의 동네의 모습에 보다 많은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동네거버넌스

는 동네의 의미가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회복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단위로서 동네에 주목

하게 됨을 의미한다.

단순히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마련해놓고 실제 동네현장에서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동네 단위의

정책실험이 이루어고 주민들의 참여가 독려될 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동네단위

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제를 통해 참여

유인이 제고되고 정부와 함께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집합적 역량도 강

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네에서의 주민참여를 일차적 목적으

로 하는 제도도입도 중요하지만 복지, 보건, 치안,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집단보다도 동네를 매개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가치를 생

성한다는 공동생산의 방향에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도 재량을 가지고 전개해나가는 많은 정책실험들의 초점을 동네

라는 ‘장소중심의 접근방법’(place-based approach) 또는 ‘장소만들기’(place

making)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동네거버넌스의 거의 모든 모형을 아우르는 중요한 실험이

바로 ‘동네재생국가전략’이었음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네재생국가전략은 보건, 복지, 교육, 치안, 물리적

환경,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취약동네의

문제를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도

는 현장에서의 복합적 문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서별 기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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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자기편의적 접근을 해옴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문제가 심화되

었다는 반성에 기초한다.

취약계층이 특정 동네에 집중되는 사회적 격리 현상이 두드러짐과 함께 사

람뿐만 아니라 장소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대도시의 달동네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취약동네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집중과 함께 슬럼화와 사회적 격리 또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다. ‘도시의 외딴 섬’ 또는 ‘한 도시안의 두 나라’로 비유되는 취약동

네의 문제를 방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달동네와 같은 구도심 취약동네를 자본과 개발논리에 방

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취약동네 지원을 통해 해당 동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대내외적 공동체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보

호,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한 도시의 구축과 같은 선진적 공적 가치를 구현하

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양극화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장 열악

한 취약동네를 선정 충청남도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극복

하려는 실험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다중결핍지수

(multiple deprivation index)와 같은 지표의 설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제

의 차원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약동네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능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

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네에서 요구되는 복지, 보건, 치안, 물리적 환경, 교육,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차원적 욕구에 대한 종합 계획에 의거하여 예산을 배정

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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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적 가치 중시 사업평가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지역의 물리적 환경변화 또는 경제적 이익창출과 같이 주민의

단기적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지역사회의 회복은 가

장 높은 단계의 시민으로서의 주민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시민은 자

신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동네와 지역사회에 대

한 사회적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민의 시민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주민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아이

디어에 대한 개방성, 협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같은 사고와 행위

방식을 교육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참여과정 속에서 획득되는 민주적 가치들이 지역사회 형성과 주민자치를 위

해 시민을 관여시키는 이유라면, 주민자치에 초점을 둔 사업들의 경우 사업결

과의 물리적 또는 가시적 측면이 우선시되고 강조되는 것보다 개방성, 민주성,

협력, 공유된 책임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평가되어져야할 것이다. 마을만들기

같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의 목표가 단순히 주거환경, 복지,

보건 등과 같이 물질적 삶 또는 실질적 가치(substantive values)의 향상에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회복, 민주적인 의사소통, 집합적 주민역량 강

화와 같은 과정적이고 비물질적 측면을 명확한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들을 모

색하게 될 때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사회 형성의 목표가 ‘좋은 관계 맺기’라고 한다면, 정부의 참여제도나

지역사회주민조직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사

회적 자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은 ‘서로간의 생각을 통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염

두에 두고 되도록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임을 의식적으로 강

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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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소통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권력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 어떤 판단이나 결과에 대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은가?

-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평가를 하고 있는가?

-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의견을 정당하게 이야기하는가?

-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의 참여제도나 지역사회주민조직 운영에 관

한 구체적 규칙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미국 Los Angeles의 일부 동네

의회의 의사소통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의진행의 관행적 방식을 Robert's

rule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비해 “좀 더 상냥하고 예의바른 형제”(kinder,

gentler sibling)를 Bob's rule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ighninger, 2008: 23).

- 다른 사람,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라.

-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마라.

- 말할 때는 25개의 단어나 그 이하로 이야기하도록 노력해라.

- 현재 진행되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 옆에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마라.

- 한 아이디어가 이전에 언급되었고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것에 새로운 내

용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에만 이야기하라.

- 어떤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기

회를 갖도록 하라.

- 짧게 말하고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단순히 사업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위와 같은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에 관한 새

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실험하며 성과를 보여주는 마을만들기 사업 또는 주민자

치위원회 노력에 초점을 두는 평가방식이 강조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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